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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은 다수결제도를 의사결정의 주요한 절차적 기제로 삼아 작동되고 

있는 현대의 이익집단 정치가 부정의와 비효율성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롤즈는 다수결제도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수결제도가 작용되는 상황적 조건이 문제가 된다쩌awls， 1971 , 

pp. 230-231). 롤즈에게 다수결제도는 집합적 의사결정규칙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정당화되지 못하는 종속적 지위를 갖는다. 즉 다수결 

원칙에 대한 의사결정 규칙으로서의 정당화 여부는 헌정제도가 성취 

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정의 두 원칙올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의존되어 었다. 다수결원칙은 그것이 작동되어가는 절차가 배경적 

정의의 조건들올 충족시켜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결 

제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수결 제도롤 이용하여 의사 결정과정 

에 참여하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명둥한 자유의 공정가치를 보장받올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이 우선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배경척 정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만 가지고 다수결 제도에 의해 최선 

의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 

수가 법을 제청할 수 있는 정당한 입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 

도， 이들 다수의 의지와 결정이 옳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며 더군다나 

다수결 규칙은 확고한 지위률 구축한 소수자들이 그들의 부당한 이 

득의 유지률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다수 

결 제도는 정의론의 한 부분올 형성하고 있는 ‘이상척 절차’로서 정 

의로운 법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집합적 의사결정규칙의 한 수단 

으로 불가피하게 이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롤즈의 생각이다. 아무 

리 합법적인 입법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정보에 대한 제한만으로는 -무지의 베일의 조건-일반적 

인 사회척 사실관계 자체가 불명료하고 명가하기 어려운 탓으로 반 

드시 합의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롤즈는 이러 

한 경우 현실적으로 의사결정 방식으로 투표제도가 필요한 것이며 

‘이상적 절차를 구비한 경우 다수의 합의가 어느 한 사랍의 현명한 

Riker, Liberalism against Populism: A Confrontation between the 
πleOry of Democraζy and the πleOry of Social Science (San F￥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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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보다는 더 오류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다수결 제도의 채태은 정 

당화될 수 있게 된다고 본다(Rawls， 1971, pp. 358-359). 다수결제도 

에 관한 률즈의 이러한 생각에는 그가 의사결정 규칙으로서의 다수 

결제도률 표출된 선호률 집약하기 위한 규칙으로서가 아니고， 무엇 

이 올바른 것인가릅 판단하는 진리판벌을 위한 의사결집의 규칙으로 

간주하고 있옴이 합촉되어 있다 3) 

롤즈는 집합적 의사결정규칙으로서 다수결제도의 불가피성을 인 

정하면서도 다수의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서조항이 충 

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롤즈가 강조하고 있는 

것온 ‘이상적으로 행해지는 토의파정’이다. 롤즈에 의하면 법과 정책 

을 결정하기 위한 이상척 절차 속에서 도달된 결정온 타협의 산물일 

수 없다(Rawls， 1971, p. 357). 그는 각기 자신의 목적을 중진하기 

위해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져 

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률즈는 입법제정에 관한 토의는 

이익간의 경쟁으로서가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청되는 최선의 

정책을 발견하려는 노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역셜한다(ibid). 그 

렇기 때문에 또한 그는 법이나 제도의 결정이 효율성이나 가치의 안 

배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쟁의률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 

하는 것이다. 

이러한 롤즈의 기본관점은 원칙적으로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서 정치과정과 시장과정을 전혀 별개의 과정으로 보는 데 있다. 이러 

한 관점은 그가 정치에 대한 시장적 유추를 거부하는 데에서 더욱 확 

연해진다(Rawls， 1971, pp.360-361 , pp.492-493). 롤즈는 정치의 

시장유추를 거부하는 입장에서 민주주의 정치과정올 ‘이익의 경쟁적 

실현’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려는 노력올 달갑지 않게 평가 

한다. 질서 정연한 사회 속의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경쟁적 시장의 

거래 당사자와 같은 차원으로 놓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뼈wls， 

3) 률즈의 이러한 입장은 투표과정을 선호표출 및 집약과정으로 보지 않고， 무 
엇이 올바른 것-법·제도， 정책 둥-인가률 결정하는 인지적 판단과정으로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Joshua 
Cohen, “An Epistemic Conception of Democracy,’ Ethics 97 (1얹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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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p. 636). 률즈가 다수결제도를 불가피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합적 행동 

의 정치과정을 개인 혹은 집단사이의 이익경쟁의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서이다. 롤즈는 민주주의를 “경제적 계급이나 이 

익집단들사이의 규제된 경쟁관계로 보고， 그 경쟁의 결파는 각자의 

재원이나 수완을 능력껏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를 단호히 거부한다{Rawls， 1987-a, p. 

76). 

마찬가지로 뷰캐넌 역시 다수결제도와 결부되어 있는 이익집단 

의 정치과정을 비판하고 있다.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뷰캐넌 

은 입헌적 계약모텔을 얼명하는 과정에서는 ‘합리적 협상으로서 계 

약’관점에서 헌정제도를 협상이득의 반영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 

근의 입헌적 개혁에 관한 정당화의 논변과정에서는 다수결제와 이 

익집단의 정치과정을 비판하면서 헌정제도가 사익이 배제되는 관점에 

서 선태되어질 수 있음올 역껄하고 있다. 뷰캐넌의 πle Limits of 

Libeπy(1975)에서의 입헌적 계약모텔과 불확실성하의 입헌적 규칙 

의 선돼올 강조하는 최근의 헌정제도 개혁론올 공통적으로 관흉하 

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사결정규칙으로서 만장일치제도일 것이 

다. 뷰캐넌은 일체의 계약관계에서 집합적 의사 결정규칙으로서 만 

장일치제를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의 파레 

토 최적원칙을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유추하여 모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기본관점올 취하고 

있다. 뷰캐넌은 다수결규칙은 투표교환(log rolling), 순환적 다수 

(cycling majority)둥의 문제점올 안고 있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 

유권에 침해률 가하는 소수세력의 연합화를 부추김으로써 비효율 

성의 중대를 초래한다고 본다. 제도적 고안과 정책결정과정에는 무 

엇보다도 개인의 선호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하는데에도 의사결 

정규칙으로서 다수결제도는 개인의 선호률 사회적 선호로 정확하 

게 전환시킬 수 있는 유효한 결정절차가 훨 수 없다는 것이다. 

뷰캐넌이 의사결정규칙으로서 만장일치규칙올 요구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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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합적 과정에 모든 참여자 개개인의 선호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때문이다. 뷰캐넌은 다수결제에 의해 운영되는 이익집단의 정치 

과정에 비판적이지만 집합적 결정과 집합적 행동에 개개인들의 선호 

와 이익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결제도에 대한 뷰캐넌의 비판은 그것이 개인의 선호를 집합적 

결정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작통과정상의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는 점과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갖는 다수결제도가 이익집단의 

정치와 결탁될 때에는 다수의 이름올 빌어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뷰캐넌은 

만장일치제도가 과다한 결정비용-협상비용-올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합적 행동결정을 위한 결정규칙으로서는 실제적 적용상에 

많은 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올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수결 규칙과는 상당히 멀리 있고 차라리 만장일치에 근접하 

는 좀 더 포괄적인’ 의사결정규칙이 요청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롤즈와 뷰캐넌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 

는 것은 헌법의 선돼올 위한 집합적 행동의 정치과정을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의 경쟁과정으로 보지 않으며， 그러한 만큼 

입헌적 선돼이 순수한 사익을 초월하는 관점에서 만장일치적 의 

사결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질 때 명둥한 자유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IV. 헌법원리로서 분배적 정의 

옹호의 논변과 강도는 각기 다르지만 롤즈와 뷰캐넌은 업헌민주주 

의체제와 함께 시장체제를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의 기본질서체제로 

내세운다. 롤즈와 뷰캐넌은 시장체제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실현 

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제로 정당화하는 한편， 시장체제의 효율성 

올 들어 이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체제가 갖는 분배적 역 

4) Norman Barry, “Review Article: πle New Liberalism", British Joumal 
of Political Science, V이. 13, No. 1(1983), pp.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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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한계와 정당성문제에 관해서는 두 사람의 입장차이가 적지 않 

읍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뷰캐넌은 시장체제의 분배적 기능을 인정하 

는 데 비하여 롤즈는 이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롤즈는 시장의 가격기 

제를 할당적 기능과 분배적 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하며， 할당적 기능 

의 효율성을 인정하지만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시장의 분배적 기능만 

으로 불충분하다는 입 장을 갖는다(Rawls， 1971, sec. 42, 특히 p. 

273). 따라서 롤즈는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국가의 재분배 역할올 강 
조하며， 국가의 시장질서에 대한 개업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의 이러 

한 입장은 도덕적， 철학적， 종교적 영역에서의 중립성원칙의 표방과 

는 사뭇 다른 것엄올 알 수 있다. 

한편 뷰캐넌은 ‘종국적 결과’(end-state)에 대한 인위적 조정이 갖 

는 비효율성을 들어 정치과정올 통해서 이루어지기 마련인 국가의 

이러한 재분배 역할올 배격한다. 뷰캐넌은 재분배 문제 역시 입헌적 

단계에서 ‘사전에’(ex an않) 합의된 규칙체계에 의해서 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올 가지고 있다. 뷰캐넌의 이러한 주장은 분 

배문제가 결과에 대한 교정이나 보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절 

차적 정의관에 입각해서 다루어져야 함올 의미한다. 절차적 정의관 

에 따른 문제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뷰캐넌은 여전히 중립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롤즈와 뷰캐넌의 이러한 기본 입장의 차이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상의 차이로부터 연유한 것이며， 보다 원천적으로는 

계약당사자에 관한 규정방식 그리고 그들이 각각 전제하고 있는 인 

간판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유재산권 

문제나 분배적 정의를 둘러싼 양자의 논변상의 차이에는 두 사람의 

평둥관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1. 소유권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롤즈는 원초적 입장의 개념적 구성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속성올 규 

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나 능력 및 여건의 차이를 비 

본질적인 문제영역으로 취급한다. 롤즈에 의하면 원초적 입장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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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의 개인적 특수한 이익 및 선호에 관련된 모든 지식들은 ‘무지 

의 베일’의 조건에 의해 계약과정의 고려대상에서 배제된다. 원초적 

입장의 계약당사자들은 자유롭고 평둥한 도덕적 인격체로 대표되어 

질 뿐이다. 롤즈는 질서정연한 사회라면 사람들이 도덕적 평둥자 

(mor떠 equals)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롤즈 역시 뷰캐넌과 마찬 

가지로 사랍들 사이에는 재능과 능력 및 여건 둥에 차이가 있다는 점 

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 

(arbitr없y)인 것일 뿐 이다. 롤즈의 입장에 따르면 좀 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사회에서 보다 우월한 출발점 상에 놓여야 한 

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롤즈의 경우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능력 및 여건의 차이는 

‘우연성’(contingency)의 범주로 취급되며， 사유재산권은 이러한 자 

연적， 사회적 우연성의 누적적 결과로 파악될 뿔 이다쩌awls， 1971, 

p. 15, pp. 75-79, p. 102, p. 585). 따라서 원초적 입장의 계약 당사 

자들에게 소유권은 비본질적 문제영역에 속하는 ‘우연성’의 범주로 

처리되어야 하며 선태 및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규정력도 발휘되지 

않도록 그 영향력이 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롤즈에게 있어서는 소 

유권 문제둥 사회경제적 이익에 관계되는 사항은 계약의 대상목록에 

서도 배제된다. 원초적 입장하의 계약의 당사자들은 소유권올 획정 

한다든지 혹은 산물의 분배 몫을 확정짓는 동의 합의안올 도출하기 

위하여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롤즈에 따르면 사유재산 

권의 문제는 원초적 입장의 정의원칙의 정립단계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또한 헌법제정의 단계-정의 두 원칙의 헌법적 구현단계

에서도 고려되지 않는 문제이다. 또한 롤즈에 의하면 소유권의 행사 

및 계약의 자유는 정의 제 1원칙의 우선성의 보호를 받는 기본적 자 

유의 목록에 들어갈 수 없다. 롤즈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의 문제 

가 한 국가의 전통이나 사회 제도상의 특정 그리고 역사적 여건에 따 

라 달라져 온 것이지 합리적 고안이나 계약적 선태에 의해서 결정되 

고 변화되어 온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편 롤즈와는 달리 뷰캐넌에 있어서 소유권문제는 헌법원리의 모 



헌법원리의 정치적 정당화에 관한 연구 319 

색과정에 있어서 본질적 중요성올 갖는 문제영역이 된다. 당사자들 

은 소유권에 의해 교환과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며， 또한 궁극적으 

로는 사회적 인격체로 인정될 수 있다(Buchanan， 1975, p. 10). 뷰 
캐넌은 롤즈처럼 당사자들의 도덕적 평둥관계를 상정하지 않는다. 

뷰캐넌은 도덕적 평둥자로서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자연적 능력과 여건상의 불평둥이 존재한다는 현실 

적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뷰캐넌에 의하면 이러한 불평둥한 자연 

적 분배상황이 사유재산권의 출현조건이 된다(Buchanan， 1975, pp. 

25-26). 최초의 헌법제정을 위한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사유재산권 

은 ‘자연적 분배상태’ 속의 개인들 사이의 자연적 능력상의 차이-생 

산능력， 방어 및 침탈 능력-가 반영된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뷰 

캐넌에 의하면 사유재산권은 입헌적 계약 이전의 단계에서는 무력에 

의해 쟁취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지만， 입헌적 계약 이후의 단계에 

서는 교환에 의한 이득을 나타낸다. 또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계약관 

계의 성립은 곧 권리획정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의 계약에 의해 성 

립되는 권리체계는 소유권이 그 중심이 된다. 그런가 하면 뷰캐넌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가 갖는 근본적인 의의는 소유권행사의 자유로부 

터 찾아진다. 사유재산권의 확립에 의해서 각 개인이 재화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지배의 능력파 행동의 상대적 자유가 결정된다고 보 

기 때문이다. 

뷰캐넌은 헌법 계약의 단계에서는 소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분배문 

제까지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미 이 단계에서 분배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규칙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셜한다. 

2. 헌법원리로서 평둥원칙: 자유주의적 평등과 민주적 평둥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이익과 가치상충 및 사유재산권문제에 관 

한 롤즈와 뷰캐넌의 상이한 논변은 분배적 정의나 평둥관에도 그대 

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롤즈와 뷰캐넌의 명둥관은 롤즈의 용어를 벌 

변 각각 자유주의적 평둥관과 민주적 평둥관올 대표하고 있다. 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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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대상(equ떠isandum)이나 추구하는 명동의 정도는 각각 다르지 

만 양자는 공정한 기회균둥이라는 추상적 원칙의 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이지만 ‘명둥전략’의 측면에서 부분 

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책적 처방전을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뷰캐넌의 정의관이나 평둥관은 공정한 게임의 유추를 통하여 해명 

되어질 수 있다. 뷰캐넌은 정의를 공정한 게임의 관점에서 정의하며， 

공정한 게임은 ‘사전에’ 합의된 규칙이 공정하게 집행됨으로써 가능 

해진다고 본다. ‘사전적’ 공정성의 조건올 구비한 규칙이 각자로 하여 

금 ‘평둥한 조건하에서의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 그 결 

과의 유형은 아무리 그것이 불평둥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것으로 명가되어질 수 없다. 공정한 게임은 게임에 임하는 선수의 

‘잠재척 능력’이 통일해야 한다거나 혹은 ‘게임의 결과’가 동일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뷰캐넌은 사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전 

적’(ex ante)인 의미에서 공정한 경제적， 정치적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입 장을 갖는다{Buchanan， 1986, p. 40). 그에 

의하면 사전에 합의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은 선수의 능력이나 경기 

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능력과 결과의 불평둥 

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뷰캐 

넌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혹은 ‘다른 것은 다른 대로 

똑같이 취급하는’ 평둥한 대우(equal treatment)의 평둥관을 가지고 

있음올 알 수 있다. 

공정한 게임에 유추되는 명둥개념의 이러한 측면만을 생각할 때 뷰 

캐넌은 노짐류의 자연적 자유체계 속의 평둥 개념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뷰캐넌의 평둥관은 노짐류의 그것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뷰캐넌은 ‘공정한 게 

임’올 말하면서 그것을 ‘사전에 합의된 규칙에 의한 게임’으로 규정하 

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뷰캐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영역은 ‘사전에 합의된 규칙체계’이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어떤 내용 

의 규칙이냐’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게임이 ‘평둥한 조건하의 경기’ 

로 해석될 수 있고 그 ‘평둥한 조건’이 사전에 합의된 규칙으로 정립된 

다면 셜사 그것이 아무리 협의로 해석-예컨대 평둥한 물질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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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올 의미하는-된다고 하더라도 뷰캐넌의 기본 입장에 부합될 수도 

있다. 물론 뷰캐넌은 ‘명퉁한 조건하의 경기’가 출발지점에서의 각자 

모든 선수들의 완전히 동일한 잠재적 능력 및 평둥한 물질적 조건올 

요구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뷰캐넌의 평둥관 

은 사전에 합의 가능한 공정한 기회의 범위나 기회균동의 정도톨 어 

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올 알 수 있다. 

뷰캐넌은 ‘경기’에 작용하여 결과에 영향올 미칠 수 있는 변수를 

(1) 출생， (2) 행운， (3) 노력， (4) 선태의 네 범주로 나누고 각각의 변 

수가 공정한 기회 및 기회균둥올 의미하는 명둥정의(equ떠 justice) 

를 위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지률 검토하고 있다 5) 통상 타고난 자 

산파 재놓을 의미하는 ‘출생’의 요소는 시장 경제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의 여지가 큰 문제 영역이다. 

소득과 부의 분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부정의와 불꽁정성의 주장 

은 ‘출생’을 그 궁극적 원천으로 제시한다. 이를테면 경제적 게임의 

불공정성을 보다 큰 ‘행운’이나 보다 탁월한 ‘선태’ 그리고 보다 더 큰 

‘노력’을 들어 비난하는 사랍은 거의 없다. 합법적인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시장사회에서 경제적 게임의 불공정성은 

대부분의 경우 게임의 당사자들이 게임에 임하면서 가지고 나오는 

부존자산의 분배상태에 그 탓이 돌려진다. 뷰캐넌은 따라서 공정한 

게임올 위해서라면 노력， 행운， 선택 동의 비출생적 요소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출생요소를 규제하는 차별적 핸디캘의 

부과(discriminatory handicapping)가 사전 합의의 규칙제정 단계 

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차별적 

규제가 모든 경우에 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차별적 

핸디캘의 부과가 용인될 수 있는 경우는 출발지정에서 이미 부존자 

5) 이상의 네 범주는 F. Knight9.J 분류범주를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Knight 
는 시장경제하에서 권리주장올 결정하는 요소로서 출생-주어진 $용存資훌， 
행운， 노력 둥을 들고 있는데 뷰캐넌은 여기에다 ‘선태’의 범주를 첨가하고 
있다. 뷰캐넌이 말하는 ‘선돼’용 자신의 의사로 여러 대안 중의 하나률 선돼 
했올 때 그 선핵의 지금 결과와 선택되었올 수도 있었던 다른 대안이 가져 
왔올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와의 함수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를 의미한다 
(Buchanan, 1986, pp. 128-129). 



322 

산이나 능력상의 차이가 식별될 수 있고 그것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 우이 다(Buchanan， 1986, p. 131). 뷰캐 넌은 각자의 역 량이 나 지 위 

가 확인될 수 없는 이상적인 무지의 베일의 조건하에서라면 인위적 

인 핸디캘이 없어야만 기대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뷰 

캐넌은 출발지점상의 불평둥을 경감시키기 위해 요청되는 핸디캘 부 

과의 제도적 장치와 관련해서는 소득이전올 위한 조세제도와 정부재 

원의 공교육올 그 대표적인 예로 설명하고 있다. 뷰캐넌은 자산의 이 

전을 내포하는 조세제도가 공정한 규칙의 입헌적 합의과정에서 유래 

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정부재원의 공교육제도가 출발점 

의 명둥화라는 공정성을 근거로 하여 정당화될 수 있옴을 역셀한다. 

뷰캐넌이 말하는 명둥화률 위한 소득이전의 조세제도와 공교육제도 

는 그가 말하는 기회균둥의 명둥이 단순히 ‘능력에 따르는 기회의 보 

장’ 이상의 것을 의미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명둥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기본 목표가 능력과 여건의 평준화라 

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불평둥의 경감이라는 소극적 관점에서 제시되 

고 있다는 점에서 률즈둥의 명둥주의자들이 말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기회균둥과는 거리가 있옴올 알 수 있다. 

뷰캐넌은 소득이전의 조세제도와 정부재원의 공교육제도에 의해 

출발점의 완전한 평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 ‘출 

발점이 결코 명둥화될 수 없다’는 뷰캐넌의 인식은(Buchanan， 1986, 

p. 135) 그가 말하는 게임의 공정성과 그 개념적 확장으로서 출발점 

의 명둥이나 기회균둥이 무엇올 의미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 

다. 뷰캐넌이 말하는 출발접상의 명둥이나 기회균둥은 평둥한 출발 

을 위한 ‘여건의 명둥’까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에게 ‘참여의 

평둥한 기회제공’(equal chance to play)이라는 정도임올 알 수 있 

다. 소득이전을 포함하는 조세제도나 의무교육제도 역시 능력개발이 

나 자아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건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고 참여의 

공정한 기회(fair chance)제공이라는 관점에서 해명될 수 있다. 뷰캐 

넌이 말하는 출발점의 평둥 혹은 명둥한 기회， 공정한 기회는 결과에 

작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고려한 개념이 아니다. 특정의 결과를 가 

져올 수 있게 하는 개인의 능력은 명둥화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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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뷰캐넌의 기본입장이다. 뷰캐넌은 경기에 참여해서 어떠한 결과 

를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똑같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해야한다는 데 초점올 맞추고 

있다. 뷰캐넌은 ‘출생’의 불리한 조건때문에 참여의 기회 그 자체률 

갖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공정한 기회(fair chance to play) 

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뷰캐넌은 상대적인 소득의 분배 몫이나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가 

출생의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고 선핵이나 행운 노력의 탓으로 돌려 

질 수 있는 한 ‘사전적 공정성’(ex ante fairness)의 준칙이 침해된 것 

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뷰캐넌은 공정성의 개념올 결과에 대 

한 재분배의 차원에까지 확대하는 해석에 대하여 지극히 신중한 입 

장올 내보인다. 계약론의 논리에서 본다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규칙은 공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합의 과정에서 합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전망은， 기대되고 예견되는 결과의 유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규칙에 대한 합의는 다른 대안의 잠재적 수용가 

능성에도 크게 의폰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따라서 분배 몫의 결과 

가 선돼이나 행훈 노력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규칙이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의-종국적 결과의 평둥한 정의 여부까지 확대 해석하는 

-공정성의 준칙올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다 수월하게 보 

편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변 여 

전히 합의과정에서 상대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6) 뷰캐넌의 

생각은 경쟁시장체제의 분배규칙이 잠재적 참여자들 사이의 계약적 

합의과정에서 반드시 도출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유일한 

합의의 대안일 것이라는 데에 있다(Buchanan， 1986, p. 137). 

뷰캐넌은 분배적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시도가 ‘결과’ 그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결과률 초래한 원천으로서 전시장적 분배상태의 ‘능력’ 

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문제는 분배적 결과에 영 

6) 뷰캐넌의 이러한 시장질서의 분배척 결과에 대한 용호는 다음과도 일치하 
고 있는 것이다. F. A. Hayek, Laψ， Legislation, and Liberty (London: 
Routledge & Kegan Pa띠， 1973) ch. 9; D뻐 Usher, π'Ie Economic 
Prerequisite to Democracy (0앙'ord: Basil Blackwell,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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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올 미치는 부존자산이나 능력 즉 ‘출생’의 변수를 누가 어떻게 규 

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누구’의 문제에 대하여 뷰캐넌은 입헌적 

계약론자로서 분배문제를 규제하는 규칙이 외부적 실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어떻게’의 문제에 대하여 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둑이전올 

위한 조세제도나 정부재원에 의한 공교육제도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뷰캐넌의 진정한 문제영역은 출발점상의 불평둥을 

경감시키기 위한 어떠한 특정 내용의 정책적 수단보다는 분배에 관 

련된 정치적 결정제도 및 그 절차상의 공정성의 여부이다. 뷰캐넌은 

입헌적 단계에서 출생요소와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미리 감안되어서 

선태되는 분배제도는 공정성을 획득한 것이며， 이렇게 해서 마련된 

공정한 입헌적 분배제도에 의해서 분배의 결과가 규제되는 한 그 종 

국적 결과도 공정성올 갖는다고 주장한다. 뷰캐넌은 평둥한 정의의 

목표률 제도의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는 합의에 의한 

공정한 제도의 평퉁한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평둥한 대우’의 자유주 

의 평둥관을 지지하고 있으며， 다만 여기에다가 ‘출생’요소에 대한 엄 

격하지 않은 핸디캘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기회균둥올 강조하고 

있다. 그는 출생요소의 작용이 규제되는 ‘대체로 공정한 출발점’과 합 

의에 의해 이루어진 ‘공정한 제도의 명둥적용’을 명둥개념의 요체로 

본다. 무엇보다도 뷰캐넌은 결과 그 자체에 대한 인위적 조정은 평둥 

정의의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뷰캐넌과 달리 롤즈는 결과에 대한 인위적 조정올 평둥한 정의의 

요건으로 본다. 롤즈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인위적 조정은 국가의 재 

분배 역할올 의미하며， 이는 소득이전 기구와 분배기구의 기능올 통 

하여 이루어진다. 롤즈는 산물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정올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의의 두 원칙올 평둥주의적 정의관으로 나타내고 있으 

며 공정으로서 정의관이 이러한 ‘민주적 평둥(democratic equality)’ 

개념에 입각하고 있음올 강조한다. 

롤즈가 말하는 민주적 명둥은 ‘자연적 사실과 사회적 우연성이 공 

정하게 처리됨으로써’ 소득과 부의 분배가 정의의 두 원칙， 특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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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점을 의미한다. 롤즈는 뷰캐넌과 

달리 ‘출생’뿔 아니라 ‘행운’이나 ‘노력’， 그리고 ‘선태’의 요소도 사회 

적 우연성(soci떠 contingency )의 범주로 파악하며， 따라서 이들의 

분배몫에 대한 권리주장올 인정하지 않는다. 롤즈는 노집류의 자연 

적 자유의 체계에서나 뷰캐넌류의 자유주의적 명둥관에서는 분배몫 

이 사회적 우연성이나 천부적 운명에 의해 크게 화우되는 결점올 갖 

게 됩올 지 적 한다쩌awls， 1971, sec. 12). 자연적 자유의 체 계는 능 

력과 여건이 우월한 사람은 출세할 수 었다는 관념올 전제로 한다. 

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누구나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도 접근할 수 있 

는 동둥한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식의 순수한 절차적 정의와 형식적 

기회균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하에서는 자 

연적 우연성에 의해 지배되는 최초의 자산 분배상태나 천부적 능력 

상의 격차를 문제삼지 않는다. 률즈는 이러한 자연적 자유체계에 대 

하여， ‘도덕적 관점에서 지극히 임의적인’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의 누 

적적 요인에 의해 분배 몫이 부당하게 좌우되는 것올 그대로 허용하 

고 있다고 비판한다떠awls， 1971, p. 72). 

롤즈에 의하면 배분몫이 천부적 행운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 결 

파는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 사회적 우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올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부적 재능의 분배에 의하여 소득과 부의 분 

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허용할 이유가 없다. 정의의 두 원칙은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뿔만 아니라 개인의 천부적 자질이나 재능까지도 도펙 

적으로 임의성올 띤 것으로 보고 이의 공정한 처리를 요구한다. 롤즈 

가 뷰캐넌과는 달리 개인의 타고난 재능올 정의를 위한 규제의 대상 

으로 보는 것은 천부적 재능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점에서 기인한다. 

롤즈에 의하면 한 개인의 천부적 자질이나 재능은 그 개인의 자산이 

나 특질로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집합적인 공동의 자산(collective 

asset)으로 간주되 어 야 한다(Rawls， 1971, p. 101, p. 179). 따라서 

한 개인의 특출한 자질과 능력은 사회 전체를 위해 기여할 때만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남다른 보상이 정당화될 수 

있다. 천부적 자질과 재능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는 최소수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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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차둥원칙에 따른다. 

롤즈가 말하는 차둥의 원칙은 물적 조건의 완전한 평둥이나 결과 

의 명둥올 요청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차동의 원칙은 궁극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둥에 관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최소수혜층의 

기대치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모두가 동일한 소득올 가질 수 있도록 

유리한 계충의 보다 큰 부를 깎아 내려야 함올 요구하지 않는다. 롤 

즈는 기본적 가치의 평둥을 공정한 기회균둥과 사회적 최소치의 보 

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7) 

롤즈가 말하고 있는 공정한 기회균둥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형식 

적인 의미의 기회균둥 즉 재능에 상웅하는 동일한 경력기회의 보장 

올 의미하는 것도 또한 결과로서의 복지상태의 평둥을 의미하는 것 

도 아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평둥한 출발의 보장으로서의 기 

회의 평둥 즉 기회에의 평둥한 접근올 위한 ‘평둥한 최초의 물질적 

조건’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차둥원칙에 의해 보 

장되는 민주적 평둥으로서 롤즈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보다 큰 천부적 능력이나 자질올 사회에 있어 보다 유리한 출 

발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대Rawls， 1971, p. 171). 그 

러나 이 말의 의미가 모든 우연성에서 기인하는 불평둥이 완전히 제 

거되어 ‘동일 출발선’상에 놓이는 평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일 수 

는 없다. 롤즈는 ‘마치 모두가 완전히 공정한 조건하에서 경기에 임 

하도록 하는 것처럼 불리한 계충의 모든 불리조건이 완전히 제거되 

어야 함올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롤즈는 평둥한 출발을 위한 최초의 물질적 조건의 균둥보장올 말 

하는 대신에 기본적 재화의 사회적 최소치(social minimum) 보장을 

역설한다. 롤즈의 주장에 따르면 정의의 두 원칙은 이러한 충분한 최 

소치를 보장해 줄 수 였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의 조건하에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여기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롤즈의 이러한 주장 

7) G. A. Cohen은 롤즈의 이러한 기본적 가치의 개념이 복지명동주의(welfare 

eg떠it앞ianism)의 대안으로서 부적합함을 들어 이를 비판하고 있으며， 그 

대신 ‘복지기회에의 평동’을 제시하고 있다. G. A. Cohen, “On the 
Currency of Eg떠it뼈an Justice," Ethics 99 (July, 1989), pp. 906-944. 
특히 pp. 9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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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축하는 바는 각자에게 사회적 최소치가 보장됨으로써 ‘정의 두 

원칙의 평퉁이상’은 도달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롤즈 

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 최소치는 곧잘 각자 모두에게 자신의 합리적 

인생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 재화의 최소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8) 롤즈 스스로도 기본적 가치를 ‘각자의 목적실현올 

위한 필요 수단’으로 기술하고 있어서(Rawls， 1971, p.97) 이러한 해 

석올 뒤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최소치를 이처럼 각자의 합리 

적 인생계획에 필요한 기본적 가치의 최소치로 규정하여 여기에 머 

무는 한， 정의의 두 원칙으로써 롤즈가 역설하고자 하는 근본취지가 

살려지기는 어렵다 9) 

롤즈에게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리적 인생계획이 도덕적 인격체로 

서 갖는 최고서열의 관심에 의해 규제된다.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 

원은 사회제도가 정의롭다고 믿으며 정의원칙에 자발적으로 순용하 

려는 정의감올 갖고서 행동한다. 이러한 정의감에 따르는 행동은 단 

지 자신의 합리적 인생계획을 실현하고， 자신의 목적과 관심올 충족 

시키는 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상호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목적 즉 정의원칙들이 허용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고 정의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롤즈는 이러한 상호 공유 

되고 있는 공동의 목적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를 ‘사적인 사 

회’(private society)와 구분하여， ‘사회 적 통합체’(soci머 union)로 부 

르고 있다(Rawls， 1971, pp. 520-529).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최소 

치는 자유롭고 평둥한 도덕적 인격체로서 시민들로 하여금 질서정연 

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여건의 

구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롤즈가 말하는 평퉁한 정의의 이상이 단순히 개인의 생활보전이나 

목적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물적 조건의 구비가 아니라 도덕적 인격 

체로서의 자아실현이나 정의로운 사회적 협동체계의 유지라는 관점 

8) 이 러 한 해 석 의 전 형 은 B. Barry, πle Liberal πIeOry of Justic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rinciple Doctrines in A πIeOry of Justice 
by John Rawls (Oxford: Clarend Press, 1973), pp. 96-98. 

9) Joshua Cohen, “ Democratic Equa1ity,. Ethics 99 (July, 1989), p.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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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해석됨은 그가 말하는 ‘민주적 명둥’이 자유주의적 평둥개념의 

영역속성(range property)에서 벗어나 있는 한편， 상당한 정도로 사 

회주의적 평둥개념 속에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롤즈는 경 

제적 통둥성을 뜻하는 결과의 평둥까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 

만 롤즈는 공정한 기회란둥의 실현올 위한 ‘기본적 재화의 명둥’과 

도덕적 능력의 구현을 위한 ‘사회적 최소치의 보장’을 역설함으로써 

사실상 상당한 정도의 ‘여건의 명둥’(equality of circumstances)을 

평둥정의(equ따 justice)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 

게 볼 때 ‘민주적 평둥’의 구현은 률즈가 말한 대로 ‘유리한 계층의 소 

득을 깎아 내려 ... 명둥한 소득의 보장’까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소득이전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롤즈가 국가의 재분배역할을 통하여 사회적 최소 

치의 달성을 역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론적 입장에서 기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3. 분배적 정의의 제도화 

롤즈와 뷰캐넌의 분배적 정의관은 그 각각이 갖는 실질적 내용이 

나 실천적 맥락에서의 정책적 함의는 전혀 다르지만 두가지 측면에 

서 외형상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우선 하나는 양자 모두 분배적 정의 

가 순수한 절차적 정의관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단순히 

종국적 결과에 대한 미시적이고 행정적인 할당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를 규제하는 제도의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롤즈는 시장이 갖는 자원 할당의 효율적 기능올 인정하지만 소득 

이나 부의 분배적 기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올 취하고 있다. 롤 

즈에 의하면 경쟁적 시장체제는 개인의 욕구와 선호만 고려될 뿔 ‘필 

요’(need)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분배 기능이 충족되어 

진다고 볼 수 없다떠awls， 1971, p. 276). 그는 시장의 분배적 기능 

만으로서는 그가 제시하고 있는 정의 두 원칙의 구현이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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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국가기구의 재분배적 역할올 정당화하고 

자 한다. 그런데 롤즈가 보는 국가의 재분배 역할은 단순히 시장의 

배분적 기능올 보완하거나 교정하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역할에 한 

정되는 것이 아니다. 분배에 관한 국가기구와 시장메카니즘의 역할 

에 대해서 롤즈는 통상적인 복지국가롱자들의 해석과는 다른 관점에 

서 접근하고 있다. 복지국가론자들의 통상적인 입장이 시장메카니즘 

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데에서 

국가 재분배 역할의 정당화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라면， 롤즈의 

입장은 반대로 사회적 최소치의 확보를 위한 국가기구의 선행하는 

사전적 역할이 있어야 하며， 이후 나머지의 분배 역할이 시장메카니 

즘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쩌awls， 1971, p. 277). 최소수혜충의 

기대치률 극대확해 줄 수 있는 국가기구의 역할은 사회기본 구조가 

정의 두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의 주요 제도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즉 률즈는 사회 주요 제도가 최소수혜충의 

전망올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올 때， 이 제도에 의해 결과되 

는 분배는 내용에 상관없이 정의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러 

한 의미에서 롤즈는 ‘분배적 정의의 핵심문제를 사회체제- 사회의 

주요한 제도구조의 선돼 문제’로 규정하고 있으며(Rawls， 1971, p. 

274), ‘분배몫의 정의가 배경적 제도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Rawls, 1971, p. 277). 

률즈는 정의로운 분배몫의 결과가 정의로운 배경척 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분배적 정의관 

이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올 나타내고 있다 

(Rawls, 1971, pp. 86-87, p. 304). 롤즈에 의 하면 순수한 절차적 정 

의라는 개념이 분배적 몫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제도체계가 

정립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롤즈는 정 

의로운 배경적 제도가 분배몫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준칙이나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함올 말하는 것은 아니다. 롤즈가 말하 

는 배경적 제도는 정의 두 원칙올 충족시키고 있는 사회의 주요 제도 

체계를 의미할 뿐， 여기에는 이 이상의 분배에 관한 구체적 사항올 

규제하는 제도적 절차상의 규정이 내포되어 있올 필요는 없다. 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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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의 2 원칙이 구현된 사회의 기본구조 그 자체가 정의로운 분배 

몫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말할 뿐， 분배몫의 결과를 규제해 줄 

제도적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제도 속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초적 입장 속에서의 정의원칙의 채태과정에서나 업헌적 

단계에서는 분배몫올 규제해줄 원칙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롤즈의 설 

명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롤즈는 정의 두 원칙 

올 충족시키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정의로운 분배적 정의의 선행하는 

필수적 요건이 되며， 이것이 보장되는 한 나머지의 분배과정이 시장 

의 가격기제에 맡겨지더라도 그 결과가 정의로운 것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롤즈의 분배적 정의관이 배경적 제도의 작동에 의한 절차적 정의 

관올 반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뷰캐넌의 분배적 정의도 그것 

이 입헌제도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는 접에서 절차적 정의관에 

입각하고 있는 것임올 알 수 있다. 뷰캐넌은 기본적으로 입헌주의적， 

계약주의적 맥락에서 정의의 문제률 접근해가고자 한다. 뷰캐넌에 

의하면 정의는 그 정의의 관념이 적용되어지는 사회질서의 기본규칙 

체계로부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Buchanan， 1985, p. 97). 즉 

규칙체계가 정의의 근거가 되며， 따라서 논리적으로 규칙은 정의에 

선행하는 것이다. 정의와 규칙체계-사회제도-의 연계관계에 관 

한 전통적인 통상의 해석은 이와 상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한 통상적인 논변은 롤즈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의 

의 원칙이 선행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여러 대안적 규칙들올 평 

가할 수 있는 독립된 규범올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 전통 

적인 논변에서와는 달리 뷰캐넌은 정의가 이상적인 규칙체계의 정립 

을 보장해 주는 근거로서 어떠한 독립된 규범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규칙이 정의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지 정의가 규칙의 

조건을 규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t:t(Buchanan， 1985, p. 98). 

이러한 관점에서 뷰캐넌은 정의를 ‘그것의 지배를 받는 구성원들 사 

이의 만장일치적 합의를 통해서 정립된 규칙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규정한다. 예컨대 정의로운 행동은 ‘이미 합의된 규칙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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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지 않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행동’이 된다. 정의 그 자체가 독 

립된 규범으로서 개인의 행동의 정의 여부를 평가하는 준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규칙이 평가의 준거가 되는 것이다. 정의 일반에 

관한 뷰캐넌의 이러한 입장은 분배적 정의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 

용된다. 롤즈와는 달리 뷰캐넌은 입헌적 단계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사항에는 가능한 한 분배적 영역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Buchanan， 1977, p. 61). 뷰캐 넌 이 분배문제를 규제하 

는 규칙이 입헌적 단계에서의 제도적 규정으로 사전에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연속적인 다옴의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 

나는 분배적 정의의 여부가 ‘결과의 상태’를 준거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분배과정에 대한 ‘정치화된 개입’을 차단 

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배과정에 대한 다수결제의 정치과정을 통한 

개입이 주로 종국적인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재분배하기 위한 것 

임을 감안할 때 이 두 의미는 연속성올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뷰캐넌은 분배몫의 정치적 조정은 오로지 입헌적 단계에서의 계약 

론적 토대위에 근거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입현적 

단계에서의 분배규칙의 정립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상적인 민주적 정 

치기제를 활용하여 분배몫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올 ‘분배적 정 

의의 실현올 구실로 하여 정치적인 약자로부터 정치적 강자에게로 

소득과 자산을 직접적으로 이전시키는 데 국가기구가 이용되는 것’ 

으로 나타내고 있다(Buchan뼈， 1986, pp. 138-139). 뷰캐넌은 또한 

입헌후 단계에서 정치적 결정올 통하여 사익-분배몫-올 중진하 

려는 노력을 지대추구적 행동(rent-seeking)에 비유하고 이러한 지 

대추구적 행동이 초래하는 집합적 비효슐성의 결과를 논증하고 있 

다 10) 뷰캐넌은 분배몫의 행정적 결정도 또한 의회정치과정올 통한 

1이 지대추구적 행동에 대한 버지니아 공공선택이롱가들의 연구는 뷰캐넌과 

툴리슨이 공편한 책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에 집 
대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지대추구 행동에 대한 뷰캐년의 개괄적 설 

명은 다옴에 나와 있다. 
J. Buchanan, “Rent Seeking under External Diseconomies,. J. Buchanan 
and R. Tollison (ed.), Toward a πleOry of the Rent-Seekir핑 Society 
('I’exas A & M University Pres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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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결정도 결코 공정성의 기준에 부합될 수 없음올 강조한다. 

뷰캐넌은 분배적 불평둥이나 부정의 상태를 경감시키기 위한 시도 

가 시장과정을 교란시키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재조정이 

되어서는 안되다고 역설한다. 분배몫의 결과가 기본적으로 시장메카 

니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그의 이러한 입장은 분배몫이 

개인의 ‘웅분의 자격’이나 공적(desert)에 상용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고 보는 그의 분배적 정의관과 연계되어 었다. 뷰캐넌에게 정의는 

‘각자에게 자신들의 용분의 몫이 주어지는 것’이다. 즉 각자가 그들 

자신의 용분의 자격이 있는 바률 받게 되는 한 정의로운 것이며 역으 

로 웅분의 몫에 따라 취급되지 않는 한 부정 의 한 것이 다(Buchanan， 

1985, p. 98). 그런데 뷰캐넌에 있어서 개인의 웅분의 자격올 구성하 

는 요소에는 출생요소률 제외한 선태， 노력， 행운 둥 후천적으로 결 

과를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뷰캐넌은 분배적 결과에 영향 

올 미치는 ‘출생’ 이외의 다른 변수들， 즉 행훈이나 선태， 노력의 요소 

가 평둥한 정의의 목표구현올 구실로 인위적으로 규제당해서는 안되 

며 또한 이들 요소의 작용의 결과가 분배적 정의의 이름아래 강제적 

재분배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역셜하고 있다. 명둥이나 분 

배적 정의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문제 

중의 하나가 ‘개인적인 웅분의 자격’(pe뼈onal deserts)올 이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과연 웅분의 자격 그 자체를 분 

배몫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올 수 있을 것인가? 삼올 수 있다 

면 웅분의 자격의 개념범주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인가? 천부적 자산과 순수한 개인의 자격사이의 경계는 어떻게 셜정 

할 것인가? 둥둥의 문제영역에 이르기까지 평둥주의자들과 분배적 

정의론자들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롤즈에게나 뷰캐 

넌에게 있어서 분배몫의 결정은 그것이 사회적 협동과정에 참여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의 

산물에 대한 권리주장의 정당화의 근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올 

알수 있다. 

뷰캐넌과는 달리 률즈는 소득과 부 그리고 여타의 가치 배분에 있 

어서 도덕적 용분(mor떠 deserts)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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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 롤즈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이득배분상의 정의는 개인의 

행적이나 도덕적 품성에 따라 상벌올 부과하는 것과 같은 ‘웅보적 정 

의’(retributive justice)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Rawls， 1971, 

p. 314). 롤즈에 의하면 ‘도덕적 가치’개념은 정의의 원칙이 인정되고 

난 이후에 도입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원칙에 비해 이차적 

인 개념이며， 분배적 정의의 제일원칙이 될 수 없다. 일견 도덕적으 

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렵 보이는 ‘자발적인 진지한 노력에 상용하 

는 분배’는 이러한 자발적 노력이 천부적 능력이나 자질， 여건의 영 

향올 받는다는 정에서 실제로는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일 뿔이라 

는 것이다따awls， 1971, pp. 311-312). 롤즈는 ‘도덕적으로 임의적’ 

이거나 실제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개인의 도덕적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동척 공동체로서의 ‘정당한 기대치’롤 준거로 분배가 이루 

어져야 한다고 본다. 분배적 쟁의의 기준으로서 개인적 공적올 부정 

하고 있는 롤즈가 여기서의 ‘정당한 기대치’가 도덕적 가치나 개인적 

공척을 준거로 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은 자명한 

일이다. 롤즈가 말하는 ‘정당한 기대치’는 자유롭고 평둥한 도덕적 인 

격체로서 질서정연한 사회의 시민이 사회적 협동체에 참여함으로서 

가지게 되는 기대치이다. 공정한 사회적 협동체는 최소수혜충올 포 

함한 모든 성원의 자발적 참여률 전제로 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척 협동체의 이익의 분배는 최소수혜충을 포함해서 그 

사회의 모든 성원의 협력올 이끌어내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Rawls, 

1971, p. 15) 롤즈에 의하면 정의로운 체제속의 개인이나 집단은 체 

제가 장려하는 여러가지 일을 행함으로써 모종의 당연한 권리롤 갖 

게 되며 정의로운 분배몫은 이러한 요구권리에 대한 대가로 보장된 

다. 개인의 공적이나 기여 동에 상용하는 분배가 아니라 정의로운 협 

동적 공동체 속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또한 정의감에 따라 행동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배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기대치’률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사 

회적 최소치의 보장올 위해서는 국가기구의 분배 역할이 우선이고， 

시장기제의 분배역할은 여기에 종속된다. 반면 뷰캐넌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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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배가 원칙이며 국가의 분배적 역할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입헌적 단계에서 합의에 의해 정 립된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 

야 한다. 뷰캐넌이 시장메카니즘 속에서 개인의 용분의 자격-선택， 

노력， 행운-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은 Homo 
Economicu8 모텔에 충실하고 있는 그의 이론적 입장의 당연한 반영 

이라 할 수 었다. 뷰캐넌이 사회적 우연성의 요소， 예컨대 행운까지 

를 정당화될 수 있는 분배몫의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가 시장의 논리를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반면 

롤즈가 ‘개인의 도덕적 가치에 따른 분배’를 거부하고 사회적 협동체 

의 성원으로서 가지게 되는 ‘정당한 기대치’의 분배를 역설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시장모텔에 따라 셜계될 수 없다 

는 그의 기본입장을 확연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어 

정당화될 수 있는 헌정제도는 어떠한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찌여질 

수 있는가? 이는 정치이론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면서 시대 

별로， 논자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그 해답이 모색되어 온 주제였 

다. 롤즈와 뷰캐넌온 합리적 행위자들 사이의 집합적 선태과 결정

계약-에 의해 합의가능한 제도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관점 

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롤즈와 뷰캐넌의 규범적 정치이론이 논 

의의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헌법은 합의당사자를 규율하는 행 

위의 근본적 규칙체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롤즈에게 있어서 헌법 

은 정의 두 원칙의 제도적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는데， 그는 평 

둥한 자유의 공정치가 보장될 수 있는 헌법체계의 수립올 역설한다. 

또한 롤즈는 정의 두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제도구조로 

서 정의의 실현에 충분한 사회적 최소치의 확보를 위해 국가기구의 

재분배 역할올 강조한다. 롤즈는 ‘무지의 베일’ 조건하의 제헌위원회 

의 시민대표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정의 두 원칙올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제도에 합의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정당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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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회제도의 기본원칙으로서 제시한다. 한편 뷰캐넌은 헌법제정 

올 위한 계약단계에서 합리적 계약당사자는 집합적 행통의 영역올 

가능한 한 촉소하고 정부의 권력올 엄격히 제한하는 헌법적 규제장 

치에 합의할 것으로 본다. 뷰캐넌은 또한 다수결제도에 의해 운영되 

는 정치과정의 비효율성올 논중하며 특히 분배에 관한 사항이 통상 

적인 다수결제의 정치과정올 통해서 결정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 

다. 그는 헌법재정을 위한 단계에서 합의의 산물로서 둥장하는 규칙 

체계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권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지켜 

줄 수 있다고 본다. 

규범적 정치이론으로서 롤즈와 뷰캐넌의 헌법이론은 ‘개인’올 이론 

적 훨천으로 하여 ‘공적 질서’를 해명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에 입각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오늘날 규범적 정치이론의 영역에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끊임없이 강력한 논박에 직면해 오면서도 여전 

히 공적인 질서체계률 해명할 수 있는 유력한 ‘정당화의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의거하고 있는 규범적 정치이 

론의 ‘정당화 전략’은 ‘개인’의 속성 규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개인의 속성에 부합되는 정치사회적 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증 

하거나 혹은 이러한 속성올 가진 개인들이 어떠한 제도를 선호할 것 

인지를 논증하는 절차를 갖는다. 

롤즈와 뷰캐넌은 서로 다른 계약관과 여기에 토대롤 두고 있는 서 

로 다른 논지전개 방식에 의거하여 ‘공정한 정치적 절차’로서 민주제 

도가 헌법적 규제장치를 통해서 보장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롤 

즈와 뷰캐넌은 민주적 정치과정이 사익의 ‘조악한’ 경쟁과정이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통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롤즈는 민주적 정치과 

정이 명둥한 정치적 자유의 공정치가 담보될 수 있도록 헌법체계가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적 선호나 이익 

이 일체 배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롤즈는 헌법제정과정에서 제헌 

위원회의 시민대표들은 오직 ‘명둥한 도덕적 인격체’로서만 대표되어 

야 하고 또 사익올 초월하는 도덕적 관점을 채태하여 입헌적 규칙을 

선돼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뷰캐넌은 헌법둥 제도선태의 과정에서는 개인적 선호와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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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지만， 이러한 이익표출의 파정이 특정의 어느 

한 사익이나 외재적 권위에 의해서 부당하게 지배되지 않도록 입헌 

적 장치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었다. 뷰캐넌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첨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다수결제도의 의사결정 

규칙에 의존하고 있는 이익집단의 정치과정과 집합적 행동의 비효율 

성을 논중한다. 뷰캐넌은 롤즈의 표현올 그대로 벌자면 ‘규제되고 있 

는 사익의 경쟁제도’률 정당화될 수 있는 민주제도로서 제시하고 있 

는 것이다. 롤즈는 이러한 ‘규제되고 있는 사익의 경쟁체제’마저 비판 

하면서 민주적 정치과정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일체의 사익의 경쟁과 

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롤즈는 뷰캐넌에 비해서 

‘사익으로부터 민주제도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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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1986. 12. 24. 규칙 제 690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부셜 한국정치연 
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올 

규정함올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연구소는 한국정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한 한 
국정치의 이론 및 실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정치 

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정리 • 연구 • 학술세미나 개최와 이를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교류 둥 연구소의 목적 

과 관련된 제반 사항올 관장한다. 

제 3 조 (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 

원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 4 조 (연구원둥) φ 연구소에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두고， 연구 

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보조연구 

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보조연구원은 연구원과 특별연구원올 보 

조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특별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올 가진 자 중에서 

총장의 숭인을 얻어 학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 

다. 

제 5 조 (운영위원회)<D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올 심의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소장올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원 중에서 소장 



명4 

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회무롤 장려하여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올 심의한다. 

1. 기본사업 계획의 수립 

2. 연구과제 선정 
3. 연구결과의 명가 

4.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제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 
의률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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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